
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을 적용 받으면서 주식
을 받은 주주가 그 뒤 적격분할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내
어놓으면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경우 과세이연 지
속 여부 및 적용방법

1. 개요1

A법인의 주식 100%를 보유하고 있던 질의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(“조특법”) 제38조

의 과세이연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. 이후 B법인 사업의 일부가

B2로 적격분할(인적분할)되면서(B→B/B2) 질의법인의 B법인 주식 일부가 소멸하고 B2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. 논점은 과세이연

효과가 지속되는지, 그 적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. 

재정경제부는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다시 적격분할이 뒤따르는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이어진다고 해석하고, 주식이 그

렇게 대체된 부분은 애초 포괄적 교환 당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이 적격분할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. 

 

2. 시사점

적격 구조조정 뒤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은 중단됩니다. 문제는 뒤따르는 적격 구조조정이 추징대상인 처분인가라는 점입니다.

이 건 질의회신은 적격분할에 따르는 변화는 과세이연 중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, 과세이연 적용방법에 특별한 변동 없이 과세이연 효과

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. 

 

1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-169, 2026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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